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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주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확진환자 
동선공개와 인권*

—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을 중심으로 —
1)

김 민 섭**

. 들어가며 

. 확진환자 동선 공개 관련 법령, 인권 지침 등 

. 인권 보호 시각의 확진환자 동선 공개 검토

. 나가며 

Ⅰ. 들어가며 

코로나19(COVID-19)의 19라는 숫자는 모두가 알다시피 연도를 의미한다. 작년 

2019년에 발생한 이 신종 감염병은 해를 넘겨 2020년 8월이 되도록 그 위세가 수

그러들지 않고 있고, 경제와 사회 및 모든 인류의 활동에 크나큰 폐해를 미치고 있

다. 더군다나 코로나 19는 그 질병 자체의 위험성 뿐만 아니라 국내외를 막론하고 

인권 보호 체계에 대한 새로운 도전까지도 야기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확진환자나 

감염 의심자, 자가격리자에 대한 추적과 감시 문제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확진

환자 동선 공개는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어 이것이 과연 문제

가 되는지조차 인식이 희미하나, 애당초 주요 서구 선진국에서는 이런 식의 정보 공

개를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가 직면한 코로나19와 인권 쟁점

 * 본 발제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표하지 않으며, 본 발제문의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공

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행정사무관/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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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로 다대한 도전과제를 내포하고 있음을 새삼 느끼게 한다. 본고에서는 여러 쟁

점들 중에서도 특히 코로나19 확진환자 동선공개 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우선 관령 

법령과 인권 지침 등을 살펴보고 이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원장 성명을 통하여 

대응한 사례를 소개한 뒤 향후의 개선과제를 간략히 제언해보고자 한다. 

Ⅱ. 확진환자 동선 공개 관련 법령, 인권 지침 등 

1. 관련 법령 및 규범 

주지하다시피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확진환자에 대한 동선공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함)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

고 보다 상세하고 실무적인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발표하는 확

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 에서 정하고 있다. 아래에서 이를 각각 나누어 

살펴본다. 

가. ｢감염병예방법｣ 상 동선공개 주요 내용 

감염병예방법 제6조 제2항에서는 감염병 정보 공개에 관한 일반적 원칙을 규정

한다. 같은 항은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는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 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

의 위기경보1)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위기경보는 원칙적으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으로 구분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위기경보의 발령 등)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대한 징후를 식별하거나 재난발

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 수준,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그에 부합되는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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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정보공개

의 기준을 밝히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의신청 사유로 1. 공개된 사항이 사실

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등 2가지를 들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대응 절차를 규정한다.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세부적 절

차에 대한 하위법령 위임규정을 두고 있다.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734호) 제27조의4는 감염병예방법 의 

위임을 받아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한다. 같은 조 제

1항은 “질병관리본부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

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

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

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

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는 2015. 7. 6. 해당 조문이 신설되었고 코로나19가 맹

위를 떨치던 와중인 2020. 3. 4. 개정을 거쳤다. 그 연혁과 개정내용을 간략히 짚고 

넘어가면, 조문 신설 시에는 단지 “감염병 확산 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으나 개정 

시에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

령 시”로 공개 조건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조문 신설 시에는 별도의 공개 방법은 적

할 수 있도록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의5제1항제1호 단서의 상황인 경우

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는 재난 피해의 전개 속도, 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재난 

위기경보의 발령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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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개정 시에는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

법”이라 하여 그 방법 역시 구체화하였다. 

나.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 주요 내용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에서 정하는 확진환

자 정보 공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

내 (이하 “정보공개 안내”라 함)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정보공개 안내 는 2020. 8. 

현재 총 3번에 걸쳐 발표되었는데 그 중 가장 최신인 2020. 6. 30. 발표한 제3판을 

중심으로 보고 필요시 2020. 4. 12. 발표한 제2판의 내용을 같이 본다. 

먼저 정보공개 안내 의 발표 배경 및 성격에 대해 보면, “일부 지자체에서 역학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고 있으나 공개 범위에 대

한 지역별 편차 발생”이 있다고 전제하고, “지자체의 감염병 관련 정보 공개는 자체 

판단 사항이나, 불필요한 사회적 혼선2)을 해소하기 위해 권고 성격의 안내”를 수립 

배포한다고 서두에서 밝히고 있다. 

1) 정보공개 대상 

정보공개의 대상은 ‘감염병환자’로서, 즉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3호가 정하는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

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2) 정보공개 기간 

정보공개의 기간은 “정보 확인 시부터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

터 14일 경과 시”이며, “공개 기간이 경과되면 장소 등 공개내용을 삭제”하도록 한

다. 

 2) 정보공개 안내 제2판에서는 “역학적 연관성이 낮은 동선 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논란 

등”이라 설명하고 있고, 제3판에서는 “역학적 연관성이 낮은 동선 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

해 논란 및 경제적 피해 발생 등”이라 하여 확진환자 및 공개된 영업장 등의 경제적 피해

까지 추가로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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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개범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공개 범위를 보면, 우선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접촉자 현황 등의 정보공개는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의 다각적 측면을 고려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공개함”이라는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특히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성별, 연령, 국적, 거

주지 및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제2판에서

는 특별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개인정보 비공개 원칙을 정한다는 점

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후술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2020. 3. 9.)3)을 말한다. 

이 중에서 ‘거주지’의 경우 읍 면 동 단위 이하 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며, ‘직장명’

의 경우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공개 범위가 되는 시간은 “(역학조사 결과 증상이 확인된 경우) 코로나19

의 경우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의 이동경로 등”을 공개하며, 반면 역학조

사 결과 증상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검체채취일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를 공개

한다. 공개 범위가 되는 장소 및 이동수단에 대해 보면, “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수단을 공개하는데, 이는 장소 및 이동수단을 특정하지 않으면 다수에

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간적, 시간적 정보를 특정해서 

공개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예를 들어 건물은 특정 층 또는 호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특정 매장명, 특정 시간대 등을 공개하고, 상호의 경우에도 상호명 및 정확한 

소재지 정보(도로명 주소 등)를 확인한다고 한다. 대중교통의 경우에도 노선번호, 호

선 호차 번호, 탑승지 및 탑승일시, 하차지 및 하차일시 등을 공개하도록 한다. 특히 

제3판에서는 이전과 달리, 시간에 따른 개인별 동선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 

목록 형태로 지역, 장소 유형, 상호명, 세부주소, 노출일시, 소독여부 정보를 공개해

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소독조치가 완료된 장소는 “소독 완료함”을 

같이 공지하도록 한다.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이경경로 등을 공

개하지 않는다. 집단발생 관련 “반복대량 노출장소”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공개하

므로 지자체에서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3) 국가인권위원회, “코로나19 확진자의 과도한 사생활 공개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2020. 3. 9. 



28

2. 코로나19와 인권 관련 보고서, 지침 등 

코로나19는 주지하다시피 범지구적인 인권 위기이기도 하며, 이에 국외의 주요 인

권기구, 국내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다양한 코로나19 관련 인권 보고서, 지침, 성명 

등을 발표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특히 코로나19 확진환자의 동선 공개 등 프라이버

시와 관련한 사항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가. COVID-19와 인권 유엔 사무총장 정책보고서

유엔 사무총장실은 2020. 4. 23. COVID-19와 인권 유엔 사무총장 정책보고서 4)

를 발표하였다. 

동 보고서는 인권은 공중보건 비상사태와 사람들의 생명과 생계에 미치는 광범위

한 영향에 대응함에 있어서 핵심이 되며, 인권을 기반으로 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대

응은 전염병 퇴치, 보편적 의료서비스, 인간 존엄성의 보장 측면에서 더 나은 결과

를 가져온다고 전제한다. 세계는 전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고, 예외적인 상황과 생명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각 국은 이례적인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적

시한다. 인권법은 국가의 비상상황에서 특정 인권의 행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인정

한다. 코비드-19는 공중보건 목적으로 인권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수준의 규모와 심각성에 이르렀다. 동 보고서는 코비드-19 전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에 있어서 국가의 자유를 제한할 의도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국가들의 위기 대

응에 허점이 있을 가능성을 알려주고 인권에 주목함으로써 더 효과적인 대응이 가

능함을 설명하기 위해 발간되었다고 설명한다. 

동 보고서는 COVID-19 대응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인권은 생명권 및 생

명보호의 의무, 건강권 및 의료서비스 이용의 권리, 이동의 자유에 대한 핵심 제약

의 3가지라고 설명하고, 이 중 이동의 자유에 대해서는 국제법은 안보나 보건 비상

상황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이동의 자유에 특정한 제약을 가하는 것을 허

용하고 있으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제한은 철저하게 이러한 목적에 따라 그 목적

 4) United Nations(2020), COVID-19 and Human Rights We are all in this together . 
이하 국문 번역본은, 국가인권위원회(2020), COVID-19 관련 국제 인권 규범 모음집 , 
pp. 1~30. 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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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합한 수준으로 (비례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야 하고, 효과적이고 보편적인 검사 및 추적, 선별적 격리조치는 무차별적인 제한의 

필요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동 보고서는 확진환자의 동선 추적과 공개와 관련하여, 긴급 및 안보 규제 

또는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하고 감시하기 위한 긴급 대응 및 규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빅 데이터와 같은 기술을 활용하는 것에는 문제점이 있기에 남용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긴급 대응 기간 동안 지금은 정당화

되는 사항들이 위기 이후에도 표준화가 될 수도 있으며5), 적절한 보호장치가 없으

면 이러한 강력한 기술은 차별 및 개인 사생활 침해를 유발시키며 전염병 대응 이

외의 목적으로 사람들 또는 단체를 압박하기 위해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

고 있다. 이를 위해 모든 관련 대책은 유의미한 데이터 보호 장치를 반영해야 하고 

합법적이고 불가피하며, 균등해야 하고, 기간 제한이 있어야 타당한 공중 보건을 목

표로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나. COVID-19 인권보호지침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 OHCHR)는 2020. 4. 27. COVID-19 인권보호지침 6)을 발표하였다. 

동 지침은 코비드-19는 사회, 정부, 공동체 그리고 개인에 대한 시험이며, 코비드

-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들은 가끔 의도하지 않는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바이

러스에 대처하고 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 시기라 하면서, 경

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그리고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범위를 넘어선 인권 존중은 

이 전염병에 대한 공중보건 대응 및 회복을 위한 성공의 근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

한다. 

긴급조치와 관련하여, 국제법은 중대한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긴급 조치를 허락하

 5)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임상데이터를 향후에도 보다 폭넓게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

이 일부 제기되고 있다. 
메디게이트 뉴스, “코로나19 임상데이터 활용 필요성, 민감정보 결합 예외적으로 인정해

야”, 2020. 5. 10. 
 6) UN OHCHR(2020), COVID-19 Guidance . 

이하 국문 번역본은, 국가인권위원회(2020), 前揭 모음집, pp. 31~45. 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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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나, 그럼에도 긴급 조치들은 검토된 위험에 비례해야 하고,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이것은 특정 대상 

및 기간이 있어야 하고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침해 최소적인 접근 방식

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하여, 보건 모니터링은 개인의 행동과 이동을 감시하고 추

적하는 수단을 포함하고, 그러한 감시와 모니터링은 공중보건이라는 특정 목적과 특

별히 연관되어야 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특정 상황에서 요구되듯이 

그 기간과 범위 또한 제한적이어야 함을 강조한다. 정부나 기업들이 공중 보건 위기

와 무관한 목적으로 사적인 정보들을 수집하는데 이러한 조치들을 남용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강경한 보호 장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점 또한 강조하고 있다. 

다. 코로나19와 인권 –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는 2020. 6. 11. 코로나19와 인권 인간

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7)을 발표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은 이번 재난 상황에서 드러난 사실은 바이러스에 따른 영향과 위

기가 모두에게 평등하지는 않으며, 재난 상황에서 평소 목소리와 힘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 더 고통받고, 확인되지 못했던 인권의 사각지대가 드러난다는 점을 지적한

다. 

코로나19와 확진자 동선공개 등 정보인권에 관련한 언급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긴

급한 공공보건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프라이버시권이 일정 정도 제

한될 수 있겠지만, 과도한 제한으로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

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을 명분으로 취해진 조치가 

향후 일상 시기의 감시체제로 전환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정보주

체의 권리 제약을 최소화하는 비례성의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조치를 수행하는 목적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해

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동 가이드라인은 확진환자의 동선공개에 대해 1)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

 7)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2020),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

적 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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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확진자별 동선 대신 확진환자들이 방문한 시간과 장소만을 데이터화하여 공개할 

것, 2) 개인정보의 공개를 최소화해야 할 것 즉 확진자의 관계나 신원에 대한 관심

보다는 감염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자체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 3) 감염

병 경로 파악을 위한 시스템이 일상적 감시 시스템이 되어서는 안될 것, 4) 공중보

건 위기 시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보완이 필요할 것의 기준을 제

시하고 있다.8) 

Ⅲ. 인권 보호 시각의 확진환자 동선 공개 검토

1. 개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되던 2020년 초부터 주요 언론 및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

심으로 확진환자의 정보 공개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등 발표 주체별로 상이한 점9), 

정보 공개 내용이 지나치게 상세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있거나 사생활이 필요 이상

으로 노출된다는 점10) 등이 지적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20. 4. 초에는 정부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손목밴드 착용을 도입한다

는 발표11)가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 함)는 코로나19로 인한 혐오

차별 확산과 같이 인권 침해우려가 확산되는데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정보인권(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Human Rights) 보

호의 시각에서 확진환자의 과도한 동선공개 문제, 손목밴드 등 자가격리자에 대한 

위치추적 문제에 대해서는 인권위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명확히 표명할 필요성이 있

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2020. 3. 9. “코로나19 확진자의 과도한 사생활 공개 관련 국가인

 8)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2020), 前揭 가이드라인, pp. 42~45. 
 9) 연합뉴스, “확진자 동선 공개수준 자치구별 제각각... 시민들 혼란”, 2020. 3. 1. 

국민일보, “직장 주소까지.. 지역마다 제멋대로 확진자 정보공개”, 2020. 3. 4. 
10) 뉴시스, “이 시국에 거길 갔네.. 확진자 동선 공개 부작용 속출”, 2020. 2. 27. 

한국경제, “왜 처제가 확진? 딱 봐도 불륜이네 동선 공개에 우는 확진자들”, 2020. 2. 28. 
아시아경제, “동선따라 사생활 인성평가.. 코로나19 확진자들 두 번 운다”, 2020. 3. 2. 

11) MBN, “정부 자가격리자 이탈방지 위해 손목밴드 검토 중”, 2020.. 4. 7. 



32

권위원장 성명”(이하 “확진환자 동선공개 인권위 성명”이라 함) 및 2020. 4. 9. “코

로나19 위기, 우리사회 인권 역량 확인하는 시험대, 손목밴드 도입 관련 국가인권위

원장 성명”(이하 “손목밴드 인권위 성명”이라 함)을 발표하였다. 아래에서는 상기 2

건의 성명을 중심으로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자의 동선 공개나 위치추적에 관련한 

쟁점들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2. 인권위 성명 주요 내용 

가. 인권위 업무와 권한 

인권위 성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인권위의 업무와 권한에 대해 간략

히 소개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인권위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 수

행을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국가기구이며12) 주요 업무로는 인권에 관한 법령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이 있다.13) 인권위의 회의는 크게 

전원위원회(위원장 포함 인권위원 11명 전원),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상임위원), 소

위원회(상임위원 및 위원), 특별위원회(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 위

원) 등이 있는데14), 인권위 업무 중 ‘인권에 관한 법령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한 사

1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이 법에서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1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 제도 정책 관행의 조사와 연

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9.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 협력

10.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2조(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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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원칙적으로 상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하여 하

도록 하고, 그 중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전원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한 사항 등의 

경우는 전원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있다.15)

이에 비해 이른바 ‘위원회 성명’은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별도의 명시적 규정

이 있는 것은 아니나, 주요한 사회적 인권 현안에 대해 시급히 인권위의 입장을 공

표할 필요성이 있고 이미 기존 심의 의결을 거친 결정들이 존재하여 그러한 입장을 

재확인하는 사안 등의 경우에 발표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확진환자 동선공개 인권

위 성명 및 손목밴드 인권위 성명 등은 이미 기존에 정보인권 보호에 관한 위원회

의 확립된 결정들이 존재하고,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확진환자 사생활 침해 문제

가 급격히 확산되는 시기적 시급성, 몇몇 인터넷 웹사이트 등에서 동선이 공개된 확

진환자에 대한 혐오나 조롱이 나타나는 문제의 심각성16)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별도의 상임위원회 의결 절차 등이 없이 인권위 성명으로 추진하였다.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와 침해구제위원회, 차별

시정위원회 등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104호)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회의 운영에 적용한다.
1. 전원위원회

2. 상임위원회

3. 소위원회

4. 특별위원회. 
15)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104호) 

제20조(상임위원회의 심의 의결) 상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법 제19조제1호, 제4호, 제5호, 제8호 및 제9호에 관한 사항

제16조(전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 전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6. 법 제19조제1호에 관한 사항 중 중대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전원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한 사항

10.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의 결정으로 전원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16) 인권위에서 상기 성명 발표 준비를 위해 주요 인터넷 웹사이트 등을 자체 모니터링해본 

결과, 동선이 공개된 확진환자에 대한 조롱, 모욕, 신상털이 등이 다수 게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일간베스트(ilbe.com), “부산 확진녀 레전드 떴다”, 에펨코리아

(fmkorea.com), “청주 20대 여성 확진자 이상한 행적” 등의 게시물 등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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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확진환자 동선공개 인권위 성명 주요내용 

앞서 본 바와 같이 코로나19 확진환자의 동선 공개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인

권위는 2020. 3. 9. ‘확진환자 동선공개 인권위 성명’을 발표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감염병의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감염환자가 거쳐 간 방문 장소와 시간 등

을 일정부분 공개할 필요성 자체는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전제하고, 다만 “실

제로는 확진환자 개인별로 필요 이상의 사생활 정보가 구체적으로 공개되다 보니 

확진환자들의 내밀한 사생활이 원치 않게 노출되는 인권 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

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인터넷에서 해당 확진환자가 비난이나 조롱, 혐오의 대상이 

되는 등 2차적인 피해까지 확산되는 상황”이 있음을 우려하였다. “모든 확진환자에 

대해 상세한 이동경로를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의심증상자가 사생활 노출을 꺼리게 

되어 자진 신고를 망설이거나 검사를 기피하도록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17)도 간과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확진환자 개인별로 방문 시간과 장소를 일일

이 공개하기 보다는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시간별로 방문 장소만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확진환자가 거쳐 간 시설 업소에 대한 보건당국의 소독과 방역 현황 

등을 같이 공개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한편 확진환자의 내밀한 사생활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4. 12. 개정 발표한 

정보공개 안내 제2판에서 상기 인권위 성명을 통한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확

진자 동선공개 시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한다”는 기준을 명시하

고, 보다 세부적으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간적, 시간적 정보를 특정하여 공개할 것”, “동선 상 소독조치가 완료된 장소는 

소독 완료함을 같이 공지할 것” 등의 기준을 반영하였다.

홍성수(2020)18)는 인권과 공익의 문제는 한쪽을 택하면 한쪽이 반드시 희생되어

17) SBS, “감염만큼 신상털이 두렵다.. 확진자 정보공개 적정선은”, 2020. 2. 24.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황별 두려움(5

점 만점)을 묻는 문항에서 '무증상 감염되는 것'(3.17점), '증상이 있는데도 자가신고하지 않

은 이가 주변에 있는 것'(3.1점) 등 감염 관련된 항목보다 ‘내가 확진자가 됐을 때 주변으로

부터 받을 비난 추가 피해'(3.52점)를 더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유명순 교수

는 “확진자에게 탓을 돌리고 비난하는 사회 분위기가 부메랑처럼 코로나19에 대한 불안을 

가중한다”고 지적함. 
18) 한겨레, “[시민편집인의 눈] 인권을 위한 공익, 공익을 위한 인권 / 홍성수”, 2020.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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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며,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들의 통치자들은 인권의 제한

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신중한 판단과 엄격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

를 취한다고 지적하면서, ‘확진환자 동선공개 인권위 성명’을 예로 들어 인권위가 

확진자의 2차 피해를 경고하면서도 고매한 원칙론만 강변한 게 아니라 방역에 꼭 

필요한 한도 내에서의 공개는 문제가 안 된다는 점 또한 강조했고, 며칠 뒤 질병관

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확진자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진전된 가이드라인을 내

놓음으로써 이에 화답하는 등 인권과 공익의 조화를 위한 사려 깊은 조정 과정을 

실증하였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2020)19)는 확진환자 동선 공개 문제에 대해, 이러한 확진자 동선 

공개는 지역사회 바이러스 전파 차단에 효과적이라는 평가와 개인정보의 과도한 노

출로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공존함을 얘기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인권위 

2020. 3. 9. ‘확진환자 동선공개 인권위 성명’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국회 입법

조사처는 지침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지자체별로 정보 공개 수준에 차이가 존재하

며, 확진자의 동선이 여러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아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

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현실적 문제를 지적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확진자 동선 

공개는 사생활 침해 소지가 높아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침해우려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구체적으로는 여러 확진자가 방문했던 장소를 묶

어 시간대별로 공개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면서 사생활 침해도 줄이는 방안, 감염병 

방역 당국과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협의하여 감염병 대응 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정보 공개 등의 추진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다. 손목밴드 인권위 성명 주요내용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 정부는 해외로부터의 입국자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제42조 제2항에 근거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20) 자가격리자에 대

19) 국회입법조사처(2020), 코로나19(COVID-19) 대응 종합보고서 , pp. 81~83. 
20) 감염병예방법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

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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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제작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도록 하

는데, 이 앱은 증상에 대한 자가진단 기능 외에도 자가격리장소를 이탈할 경우 경고

음을 울려 이탈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 그런데 일부 자가격리자는 스마트폰을 집

에 두거나 혹은 위치정보 기능을 끄는 등의 방법으로 앱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정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는 2020. 4. 7.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무단이

탈 사례 증가에 따라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일명 ‘손목밴드’ 혹은 ‘안심밴드’ 도입

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21) 참고로 정부가 언급한 안심밴드는 블루투스를 통

해 스마트폰과 연동되며, 스마트폰과 적정거리 이상으로 떨어지거나 밴드가 훼손 절

단될 경우 스마트폰에서 보건 당국으로 신호가 전송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대해 신체에 부착하는 위치추적 장치를 도입하는 것은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제기22)되었으며, 이에 정부 측은 안심밴드 도입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자가격리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착용하

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23) 

이러한 논란에 대해 인권위는 자체 검토를 거쳐 정부가 추진 예정인 손목밴드 혹

은 안심밴드는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내부적 

검토를 거쳐 2020. 4. 9. ‘손목밴드 인권위 성명’을 발표하였다. 상기 성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인권위는 우선 “정부와 의료인, 국민 모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가

격리 기간 중 이탈자가 속출하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한 조치를 취하

려는 정책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며, 일부 자가격리자들이 공동체 의식 없이 자가격

리를 회피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라

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였다. 다만 “손목밴드와 같이 개인의 신체에 직접 부착하여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수단은 그 도입에 있어 개인의 기본권 제한과 공익과의 균형

성, 피해의 최소성 등에 대한 엄격한 검토와 법률적 근거 하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 

1.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

2. 유선 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
21) MBN, “정부 자가격리자 이탈방지 위해 손목밴드 검토 중”, 2020.. 4. 7. 
22) 머니투데이,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전자팔찌 검토에 인권침해 논란”, 2020. 4. 7. 

KBS, “인권시민단체들 자가격리자 손목밴드 도입추진 안돼.. 인권침해 우려”, 2020. 4. 10. 
23) 파이낸셜뉴스, “자가격리 위반자 손목밴드 찬다.. 동의 후 착용”, 2020.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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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정부는 자가격리자 동의를 받아 손목밴드를 

착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하였으나, 인권위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의

사표현은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야 하며 사실상 강제적인 성격이 되거나 

형식적 절차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였다. 인권위는 “코로나19는 우

리가 일찍이 겪어본 바 없는 미증유의 위기이나, 이는 또한 우리 사회가 지닌 인권

과 법치주의의 역량을 확인하는 시험대이며, 오랜 고민과 시행착오를 거쳐 이룩한 

인권적 가치를 위기 상황을 이유로 한번 허물어버린다면, 이를 다시 쌓아올리는 것

은 극히 어렵고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사회구성원 모두가 유념”해주기를 당부하였

다. 

인권위가 특히 상기 성명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문제를 지적한 것은 그

간 우리 사회에서 개인정보 처리 여부에 대해 “동의만 받으면 된다”는 이른바 동의 

만능주의24)가 팽배한 점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자가격리자의 동의를 받으

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미 코로나19 감염의심으로 법률에 

따른 강제적 조치인 자가격리를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손목밴드 착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유럽연

합 일반 개인정보보호 규정 (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은 해

설전문 42항에서 “정보주체가 진정으로 또는 자유 선택으로 동의하지 않았거나, 불

이익 없이 동의를 거절하거나 철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의는 자유롭게 제공

된 것이라고 간주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3. 소결 

감염병 환자와의 밀접접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동선정보 공개제도의 기본적 필

요성이나 효용성을 논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이다. 미국 뉴욕타임즈가 2020. 

3. 28. 보도25)한 바와 같이 미국에서도 감염병 확산을 위한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 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미국 일부 주나 카운티에서는 

24) 보안뉴스,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법제, 최우선 개선사항 4가지”, 2019. 6. 30. 
25) The New York Times, “How Much Should the Public Know About Who Has the 

Coronavirus?”, 2020.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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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환자 동선공개는 커녕) 미국 개인의료정보 보호법(HIPAA)를 근거로 코로나19 

확진환자 수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와 유사한) 대만의 확진환자 

공개 조치의 경우 사생활 침해 논란으로 인해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대만의 이러한 조치에 힘입어 인구 2천만명이 넘는 대만의 확진환자가 

298명에 그치는 동안 인구가 대만의 1/10에 불과한 미국 뉴욕시 퀸즈 구에서만 무

려 1만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는 문제가 있는 등 이는 매우 다차원적인 고려

를 필요로 하는 문제임이 명확하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우리나라의 동선정보 공개제

도는 2015년 이른바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가 환자들의 동선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

는 바람에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사회적 여론에 따라 도입된 것이며, 이

러한 시대적 배경 때문에 “시민들은 사생활이 노출되는 동선공개를 두려워하면서도 

받아들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26) 결국 사생활 노출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면서 

감염병 확산과 예방도 확보할 수 있는 세밀한 공개 기준을 계속 논의해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제도가 “무분별한 개인의 식별을 초래하여 특정 소수자 집단에 대

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할 우려”27)에 대해서는 이미 이태원 성소수자 집단감염 사례

에서 보듯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사안이므로 종합적인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확진환자의 동선을 같이 공개해오고 있으나, 감염

병예방법 상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확진환자 동선공개의 권한이 있는지 등의 쟁

점28)에 대해서도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무엇보다 감염병예방법 제

34조의2 제1항은 정보공개의 시행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정하고 있음은 명

확하다.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 가 아니라 같은 법률 제6조 제2

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근거를 찾는 것으로 보이나 이를 확진환자의 구체

적인 동선 공개의 근거로 삼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며 이는 역으로 “지방자

치단체가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지 않은 경우에도 정보를 광범위하게 공개

할 가능성, 일률적인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채 정보를 공개하는 등 공개 남용을 초

26) 한겨레, “[기고] 확진자 동선공개 달리해야 / 서홍관”, 2020. 3. 19. 
27) 서채완(2020), “감염병 위기 속 인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코로나19와 인권: 지켜져야 할 인권원칙과 입법과제 토론회 

자료집, p. 53. 
28) 정보 공개 주체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도 이미 언론의 지적이 있어왔다. 

중앙일보, “질본 원칙 깨고 확진자 동선 공개.. 주민 알권리 내세운 지자체”, 2020.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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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할 우려”29)를 초래할 수도 있다.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에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권한을 이해관계자들의 논의를 거쳐 보다 명확히 

반영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 외에 자가격리자에 대한 손목밴드 혹은 안심밴드의 적절성과 만약 도입 필요

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었을 경우 그에 대한 입법적 근거 마련 등도 시급

히 논의해야 할 과제라 생각된다. 

Ⅳ. 나가며 

인권위는 상기 2개 성명 외에도 혐오차별 근절 위원장 성명(2020. 2. 5.), 정신병원 

및 장애인 거주시설 집단 감염 관련 위원장 성명(2020. 3. 3.) 등을 발표하여 코로나

19와 인권 문제에 역량을 기울이고 있으며, ‘코로나19 특별대응팀’을 신설하여 코로

나19로 인해 야기되는 전반적 인권문제와 개선사항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와 인권 논란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사회가 내재

하고 있던 제반 인권적 역량과 취약점들을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겨진

다. 혐오 차별이나 소수자 문제, 특정 지역민 및 외국인 차별, 무엇보다 개인정보 등 

정보처리의 취약성은 코로나19가 아니라더도 그간 인권 시민사회단체들과 인권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던 주제들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문제로 야기되는 인권 문제의 해답은 결국 보편적 인권 기준으로 돌아

가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인권위 성명, 국회 입법조사처, 인권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지적한 취지와 같이, 우리 헌법 과 국제인권기준에서 강조하는 기본권 제한의 법적 

근거, 비례성 확보, 차별금지 등 제반 원칙들이 준수되고 있는지, 구체적 제도에 어

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지속적으로 재평가하고 열린 논의를 지속하는 것이 실효적이

면서도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감히 제언하여 본다. 인권위는 

향후에도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제반 인권 보호 문제에 대해 관심

을 기울이고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위원회 성명 등의 형태로 구체화하여 적극 대응

할 수 있도록 하겠다.

29) 서채완(2020), 前揭 논문, p. 54. 





종합토론

종합토론문
1)

남 정 아*

뜻깊고 귀한 자리에 토론의 기회를 주신 이원우 회장님과 총무이사님, 기획이사님

께 감사드립니다. 전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전례없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2020년

은 코로나19라는 단어로 모든 것이 표현될 정도로 코로나19는 우리 생활의 모든 영

역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 비상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각 국가의 위

기 대응 방식과 생명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이번 ‘코로나19, 공법학의 과제’ 제3차 포럼 “감염병예방법상 

정보제공요청과 정보인권”이라는 주제로 여러 자료를 통해 공부하며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발제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발표문을 읽으며, 코로나 19사태 후 혼란스런 과정에서 침해될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한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문제점 및 사태발생 초

기에 벌어졌던 개인정보 공개로 인한 기본권이 침해된 사례등에 대해서도 보다 자

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발제자분들께서는 감염병예방법상 확진자 동선공개와 인권문

제 및 공법이론적 검토를 해주시고 동법률의 제76조의 2의 위헌성에 대해 핵심적으

로 검토해 주셨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에의 감염병 예방법의 적

용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배움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

며, 저는 토론자라기 보다는 배우는 입장에서 공부하며 궁금했던 점을 여쭙는 것으

로 토론에 갈음하겠습니다.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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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염병 예방법 제34조의2 정보공개와 법률유보원칙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 위기시 정보공개) 제1항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

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

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 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동조 제4

항에는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734호, 2020. 6. 4. 개정)은 

제27조의4 제1항에서 “질병관리본부장은 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

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

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4 제1항은 질병관리본부장이 “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규정되

어 있습니다. 즉 동법 제34조의2 제4항에서 위임한 ‘정보공개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정보공개의 범위에 대해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하였으나, 보건복지부령에서는 이에 관해 직접 정하

지 않습니다. 현재 시행규칙 제27조의4 제1항에 따라 공개 정보의 범위는 질병관리

본부장에 결정되고1), 중앙방역대책본부가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를 통

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포된 안내문은 권고의 성격을 갖고 

있어 각 지자체를 구속하는 힘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도 각 지자체별로 정보공

개 범위정도가 다릅니다. 확진자의 이동경로 및 동선공개 등 정보공개 범위도 개인

정보자기결정권의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법규명령에 직접 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여부가 문제 될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1) 이는 ‘정보공개 범위’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에 직접 정하지 않고 다시 복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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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2)의 위헌성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념에 대해“개인에 관한 정보를 정보의 주체

가 타인에게 알릴 것인지 말 것인지, 알린다면 언제, 어떻게 또 어느 정도 전달할 

것인가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며 헌법상 보장되는 독자적 기본권

의 하나로 승인하고 있습니다3). 이러한 개인정보에는 개인건강정보도 포함되고 여기

에는 개인의 식별이 가능하다는 전제에 관한 정보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19 확진자에 대하여 확진자 본인 또는 확진의심자 등의 신상정보, 이동경로, 접촉자

에 관한 정보 등도 개인정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에는 정보주체가 정보시스템 안에 보관되어 있는 자기

의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그 정보를 열람하고, 정보처리기관에 대하여 자신에 대한 

정보의 정정, 차단, 삭제, 처리정지 또는 파기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분석하거나 이를 다

른 기관에 제공 하거나 대중에게 공개하는 등의 공권력 작용을 일반적으로 개인정

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이라고 합니다.

(2) 감염병환자 개인정보 공개의 정당성 부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감염병 환자의 정보를 공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정보공개의 조치

를 통해 일정부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빠른속도로 확산되

는 긴급한 상황일 때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병 환자 등의 개

인정보가 공개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부여될 것입니다. 감염병 예방과 발생, 관리 

조치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

 2) 1. 성명, 주민등록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다) 등 인적사항

2.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처방전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의 출입국관리기록

4. 그 밖에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3) 헌재 2005.7.21. 2003헌마28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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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 환자의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개되는 것이 감염병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

리를 위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제76조의 2의 제1항과 제2항의 위헌성 검토에서 이밖에도 여기서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 제1항 제4호에 의한 위임의 방식과 관련하여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에 관하여도 별도로 판단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감염병 확진자 또는 의심

자의 개인위치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3자에게 제공 

요청을 하고 제3자에게 그 요청에 따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의 제한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 가운데 개

인을 식별할 수 있는 위치정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동경로 파악을 위한 개인위치정보는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이라도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을 하도록 규

정하는 것이 헌법 제75조의 규정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2016년 1월 신설된 감염

병 예방법 시행령 제32조의 2에 제공 요청할 수 있는 정보에 대개 규정되어 있고, 

2020년 6월에 신설된 감염병 예방법 제32조의 3에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

리에 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4)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 제1항 제4호는 감염병 환

자나 의심자의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 가운데 어떤 개인위치정보가 대통

령령에서 구체화 될 수 있을지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74조의3 제1항 제2호5)등과 모법에서 직접 규정한 예를 볼 때 감염병 환자나 의심

 4)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32조의2(제공 요청할 수 있는 정보)에서는 법 제76조의2 제1항 제

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사용명세(제1호), 교통

카드 사용명세(제2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제3호)로 구체화하고 

있다. 그리고 2020. 6. 2.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32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

보의 처리)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사업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에 관한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보건소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감염병환자등의 관리 

및 감염병의 방역 예방 조치에 관한 사무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이외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제2항).
 5) 제74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

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생명 신

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이하 “재난피해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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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도 감염병 예방법에 직접 직접 규정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발제자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3. 안심밴드 도입의 문제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몇 차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자가격리자들에게 ‘자

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도록 하였음에도 해당 앱의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하자 정부는 일면 ‘손목밴드’ 또는 ‘안심밴드’(이하 

안심밴드) 도입의 검토를 거쳐 도입을 하였습니다. 이 안심밴드의 도입에 관하여 법

률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가

격리 대상자가 안심밴드를 거절할 경우 시설격리 및 비용의 전액부담이라는 부분을 

볼 때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로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기기를 신체에 부착하

도록 하는 것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의 우려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발제문

의 인권위 성명에 따르면 우선 “정부와 의료인, 국민 모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

가격리 기간 중 이탈자가 속출하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한 조치를 취

하려는 정책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며, 일부 자가격리자들이 공동체 의식 없이 자가

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그 밖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2. 재난피해자등의 이동경로 파악 및 수색 구조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

  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교통카드의 사용명세

  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

드의 사용일시, 사용장소(재난 발생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서 사용한 내역으로 한

정한다)
  라.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처방전의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

른 진료기록부상의 진료일시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피해자등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

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위

치정보사업을 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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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를 회피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

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다만 “손목밴드와 같이 개인의 신체에 직접 부착하여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수단은 그 도입에 있어 개인의 기본권 제한과 공익과의 균형

성, 피해의 최소성 등에 대한 엄격한 검토와 법률적 근거 하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인권위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의사표현은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야 하며 사실상 강제적인 

성격이 되거나 형식적 절차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였다고 하는데 

동의를 얻어 부착하는 안심밴드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고 거절할 경우 시설격리로 

이어지고 경비부담을 지우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진정한 의미의 자발적 동의가 맞는

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당사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와 있을 때 이 안심밴드의 도입 효과

는 극대화 될 것입니다. 가장 최근 도입된 QR코드를 통한 전자출입명부시스템도 마

찬가지입니다. 집단감염 우려가 되는 시설6)에 대해 도입되는 이 시스템에서 동의가 

전제라고 하더라도 해당 지침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제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안심밴드의 동의와 마찬가지로 그 ‘동의’의 의미에 대해 의문이 들었습니다.

전세계 코로나 확진자는 2020년 8월 6일 현재 1,879만5,884명이고, 국가별 확진

자 수는 미국(497만3741명)이 가장 많고 브라질(286만2761명), 인도(196만7700명), 

러시아(87만1894명), 남아프리카공화국(52만9877명) 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K-방역으로 감염병 대응의 전세계적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지만 분명

한 것은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확진자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할 때 기본

권 제한의 일반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규범

조화적으로 보장하며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감염병 대응 초기에 정보공개 등에 관한 언론보도를 통해 확진자자들의 동선이 

공개7)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확진환자의 개인정보 공개 정도가 심

한 것들을 몇 번이나 보았습니다. 성별, 나이, 학교, 동선, 종교, 직업 등 까지 공개

 6) 집단운동시설(줌바, 스피닝,태보), 감성주점, 헌팅포차,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8곳이다.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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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당사자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확진환자가 아닌 비난과 악플에 시달리는 낙

인으로찍혀 심각한 사생활과 인격권 침해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훼손되는 등 그 

피해 정도가 막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감염병 환자의 개인정

보 공개시 정보주체의 사생활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최초한의 범위에서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고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모로 아직 배우는 입장이라 여쭙고 싶은 부분이 많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발제자님들께서 많은 가르침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종합토론

종합토론문
1)

장 여 경*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및 그 집행의 개선을 제언

하는 발제자들의 지적에 공감함.

-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에 따른 정보(동선)공개의 경우, 피해 최소성, 법익 균형

성 측면에서 과잉금지 원칙 위배 소지가 있음. 법률에서 공개 목적을 명시하고 

공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개선이 바람직함. 합산 공개 등 덜 침해적인 

대안적 방식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감염병 예방법 제76조의2에 따른 정보제공요청 및 정보확인의 경우, 수단 적합

성, 침해 최소성, 법익 균형성 측면에서 과잉금지 원칙 위배 소지가 있음. 

- 감염병 팬데믹으로 인한 지구적 위기 속에서 모든 국가(및 지자체)의 대응은 국

제규범을 준수하려는 노력 속에 실시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이른바 K방역의 

3T 정책 중 확진 환자 및 접촉자에 대한 추적(trace)과 정보 공개가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모범사례가 되고 있는지 비판적 검토가 필요함.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

기 위해 인권이 유예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에서는 언제가 그 종료시점인지 모호

함. 국가인권기구의 적극적인 규범적 역할이 필요함.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에 대한 보론

- 특정되지 않은 다수인의 기지국 접속정보는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 제2항의 

‘위치정보’라고 볼수 없음.

  ◾ 수사기관이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특정기지국에 접속한 다수인의 휴대전화 

정보를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사건(헌재 2018.6.28. 결정, 2012헌마538 헌

 *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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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불합치 사건, 일명 ‘기지국수사’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발신기지국의 위

치추적자료’ 및 ‘접속지의 추적자료’ 등 통신비밀보호법상 ‘위치정보’에 준하

는 자료를 그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 통화내역 자료에 해당하는 통신

비밀보호법 제2조 11. 가목 내지 라목이 제공된 사건으로 판단함. 

  ◾ 또 위치정보법에 따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

는 위치정보 또한 특정 물건 또는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의미하며,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통신내역으로부터 다수인을 역으로 추론하는 정보는 위치정

보라고 볼수 없음.

- 특정되지 않은 다수인의 기지국 접속정보는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 제1항의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라고 볼수 없음.

  ◾ 개인을 특정하지 않은 정보가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정보”라 할수 있을지 

의문. 

  ◾ 확진환자가 이태원 5개 거소를 방문한 5.2. 자정~04시가 아닌 4. 24. 5. 6. 

자정~05시 사이에 이태원 인근 17개 기지국에 접속한 이통3사의 가입자 1만

905명이 모두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대량 정보제공, 또는 대량 감시의 문제

- 이태원 역학조사 뿐 아니라 최근 코로나19 역학조사와 관련하여 지자체는 클릭 

한 번에 3개 통신사, 22개 신용카드사에 연계된 정보를 신청해 받을수 있는 “코

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음. 이 시스템은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민간회사 보유 개인정보를 상시적이고 방대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물적 

기반임. 그러나 그 광범위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특별한 

법적인 근거1) 및 사회적 통제가 부재함. ‘소관 업무’이지만 불가피한가? 사실상 

자동화된 행정에서 적법 절차 및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할 수단은? 

 1)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 제4항의 ‘정보시스템’의 경우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하기 위한 

용도에 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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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견과 달리 나는, 피청구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성격, 정보처리 방

식의 위험성에 비추어 수권법률의 특정성과 명확성이 상당한 정도로 요구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점에서 피청구인들의 보유행위가 과연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여 둔다 수기(手記)가 아니라 컴퓨터파일

의 형태로 개인정보를 보유·처리할수록, 분산보유하는 경우보다 하나의 통합체계

로 개인정보를 보유·관리할수록, 개인정보의 접근·결합·이용이 용이하게 되므로 보

다 강화된 보호가 필요하다. 그 자체로는 보호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산발적 개인

정보일지라도 컴퓨터에 의한 정보처리의 경우 자동검색체계를 통하여 다른 개인

정보들과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개인의 전체적·부분적 인격상이 국가권력의 감

시·통제와 지배 하에 놓일 수 있다.

- 헌재 2005. 7. 21. 2003헌마282 등 “재판관 권 성의 반대의견”

- 이태원 기지국 접속이력정보의 경우,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저인망식으로 정보

를 제공받았음. 이처럼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저인망식으로 정보를 제공받은 후 

감시하는 방식을 대량 감시(mass surveillance)라고 부름. 유럽평의회는 대량 감

시를 “특정 개인에 대해 ‘특정적인(targeted)’ 방식으로 수행되지 않는 모든 감

시”라고 정의하며, 유럽 기본권청은 대량 감시를 “‘사전적인 혐의 없이’ 시작되

는 무작위적인 사용”이라고 설명함.

- 갈수록 고도화되는 지능정보사회에서 국가 또는 거대 기업이 이와 같은 대량 감

시를 무차별적으로 사용하는 문제가 정보인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등장함. 

대량 감시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비례성을 한정하는 법률적인 통제와 사전적/사

후적 감독이 필요하며, 기본권 침해가 중대한 경우에는 그 사용을 금지해야 한

다는 국제적 요구가 증가해 옴.

추적이 용이한 한국적 기술 환경

- 국가별 편차는 있지만 어느 국가나 확진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함. 다만 

타국가에서 개인 위치를 미세하게 추적하고 확인된 동선을 일반에 공개하거나 

다수인의 기지국 접속정보를 모두 수집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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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출생시부터 사망시까지 전국민을 특정하는 고유국민식별번호인 주민등록

번호가 공공과 민간에서 개인 식별에 여전히 널리 사용되고 있음. 간이하고 광

범위한 K위치추적은 휴대전화와 인터넷에서 국민의 주민등록번호(직접 제공하

거나 CI, DI 등 본인확인정보로 치환)를 이용하여 개인의 식별이 언제 어디서나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이고 기술적인 환경에서 기인함.

- 전자출입명부제는 국민 가입율이 높은 특정 상업 포털사이트에 의존하여 실시하

고 있음. 국가 정책인 전자출입명부제 실시가 민간 서비스 가입 및 본인확인을 

유도하고 이(들) 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일상적인 본인확인 환경이 구축되면 익

명의 권리가 보장되기 어려워짐.

신기술 환경과 정보인권에 대한 도전

- 정보인권은 기술 환경의 변화와 인권의 위기 속에서 동태적으로 발전해 왔음. 

특히 신기술 환경으로 인해 국가/기업이 개인의 권리를 압도할 때 사회적으로 

정보인권의 위기를 인식하게 되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정보인권의 개념을 발전

시켜 법제도적으로 수용하여 옴.

- Warren and Brandeis의 “The Right to Privacy”는 즉석카메라 기술의 등장과 황

색 언론기업이 결합한 환경에서 개인의 권리를 호소한 바 있음2).

- 2005년 헌재가 새로운 독자적 기본권으로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적으

로 승인할 필요성을 인정하게 된 배경에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화, 정보처리 

자동화 및 정보파일 결합 등 현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있었음.

 2) “Recent inventions and business methods call attention to the next step which must be 
taken for the protection of the person, and for securing to the individual what Judge 
Cooley calls the right ‘to be let alone.’ Instantaneous photographs and newspaper 
enterprise have invaded the sacred precincts of private and domestic life;(하략)” - Samuel 
D. Warren; Louis D. Brandeis. The Right to Privacy. Harvard Law Review, Vol. 4, No. 
5. (Dec. 15, 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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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그 그림자도 짙게 드리우고 있다. 특히 컴퓨

터를 통한 개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가 진행되면서 개인정보의 처리와 이용이 

시공에 구애됨이 없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고, 정보처리의 

자동화와 정보파일의 결합을 통하여 여러 기관간의 정보교환이 쉬워짐에 따라 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모든 기관이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개인의 인적 사항이나 생활상의 각종 정보가 정보주체

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타인의 수중에서 무한대로 집적되고 이용 또는 공개

될 수 있는 새로운 정보환경에 처하게 되었고,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에 있어서의 

국가적 역량의 강화로 국가의 개인에 대한 감시능력이 현격히 증대되어 국가가 

개인의 일상사를 낱낱이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 헌재 2005. 5. 26.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 2014년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The right to privacy in the digital age“ 보고서에

서 기술 및 데이터 저장의 비용 저감 및 감시 수행을 위한 재정적 실무적 부

담 감소로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함3).

- 감염병위기 속에서도 국가와 기업의 정보처리가 지나치게 압도적이라면 이에 대

응하여 정보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논리 개발이 필요함.

 3) 2. In the digital era, communications technologies also have enhanced the capacity of 
Governments, enterprises and individuals to conduct surveillance, interception and data 
collection. As noted by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opinion, technological advancements mean that the State’s effectiveness in conducting 
surveillance is no longer limited by scale or duration. Declining costs of technology and 
data storage have eradicated financial or practical disincentives to conducting surveillance. 
The State now has a greater capability to conduct simultaneous, invasive, targeted and 
broad-scale surveillance than ever before. In other words, the technological platforms 
upon which global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life are increasingly reliant are not only 
vulnerable to mass surveillance, they may actually facilitate it. - Navi Pillay. The right to 
privacy in the digital age. A/HRC/27/37(30 Jun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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